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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

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태극감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

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태극감 증권자투자신탁[주

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태극감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2 년 2 월 2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2 년 2 월 27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

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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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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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태극감 증권자투자신탁[주식] 50439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

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

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

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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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모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블루칩모신탁, 배당모신탁 

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

식] 

40% 수준 
대형우량주 및 업종대표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 

하나 UBS 태극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

식] 

60% 수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

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부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

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 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

식] 

우량대형주식 등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하나 UBS 태극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

식]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

을 달성을 추구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

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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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UBS태극블

루칩 증권모투자

신탁[주식] 

40% 수준 

 운용원칙 

-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재무건

전성을 확보한 우량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 대한 장기 투

자를 통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본이득을 추구 

- 기본적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중 업종 대표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구성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Bottom-up 분석으로 영업상 강한 모멘텀, 수익성장 가능

성, 자본가치 증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

으로 투자 

- 우량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 

- 주식 투자비중은 고편입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일부 조정 

- 기업탐방을 통한 개별기업의 실적, 성장 잠재력, 자본가치 

증가 가능성, 업황개선 등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에 우선

적으로 편입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투자환경 급변시 

제한적 파생상품 활용 

하나UBS태극배

당 증권모투자신

탁[주식] 

60% 수준 

 운용원칙 

-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군들중 실적개선 및 저평가된 주식

에 집중투자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Bottom-up Approach 에 의한 종목발굴 : field survey 및 

기업실적 점검 

- 정기적인 기업방문과 분석으로 실적, 배당정책을 면밀히 

체크 

-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화시 이익실

현 및 리스크 관리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2) 비교지수 : (KOSPI200*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

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모투자신탁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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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200*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

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블루칩모투자신탁 및 국내주

식시장에 상장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

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

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

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

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

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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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

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

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

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

4등급 

3등급 

1등급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5등급 

투자위험

(Risk)

기대수익 

(Return)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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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

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

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

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

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

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

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

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

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2.2.20 현재)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22 개 7,502 억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장현진 1967 이사 

- - 

-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년 

- 한국산업증권 1 년 

- ING Barings Analyst 2 년 

- 튜브투자자문 3 년 

- (현) 하나 UBS 자산운용 주



 
- 10 - 

식운용본부장 

주 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고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

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

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비교지수: (KOSPI200*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10 년 2 월 8 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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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감증권자(주식) 비교지수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10 년 2 월 8 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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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

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2010.5.3 ~ 2011.5.2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판매회사보수 1.5321% 

신탁업자보수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주 1) 0.0049%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3276%  

증권 거래비용주 2) 0.8221% 사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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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5.3 ~ 2012.5.2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판매회사보수 1.3547% 

신탁업자보수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주 1) 0.0049%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2.1502%  

증권 거래비용주 2) 0.8221% 사유발생시 

 

(3) 2012.5.3 ~ 2013.5.2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판매회사보수 1.1774% 

신탁업자보수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주 1) 0.0049%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9729%  

증권 거래비용주 2) 0.8221% 사유발생시 

 

(4) 2013.5.3 이후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7326%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매 3 개월 

후급 

기타비용주 1) 0.0049%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7955%  

증권 거래비용주 2) 0.8221%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반기회계년도(2010.2.8)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반기회계년도 (2010.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

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비용 (원) 257,012 810,231 1,420,155  3,2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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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

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단위:%) 

펀드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합계 

하나UBS 태극 곤 증권자투자신

탁[주식] 
0.7326 1.3547 0.040 0.018 2.1453 

하나UBS 태극 이 증권자투자신

탁[주식] 
0.7326 1.3547 0.040 0.018 2.1453 

하나UBS 태극 감 증권자자투자

신탁[주식] 
0.7326 1.3547 0.040 0.018 2.1453 

하나UBS 꿈나무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A 
0.7500 0.5420 0.040 0.018 1.3500 

하나UBS 꿈나무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C 
0.7500 1.1420 0.040 0.018 1.9500 

하나UBS Step Up 블루칩 증권자

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0.7100 1.5000 0.030 0.018 2.2580 

하나UBS Step Up Plus 블루칩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

합] 

0.7100 1.5000 0.030 0.018 2.2580 

하나UBS Plus Up 블루칩 증권자

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0.7100 1.4900 0.030 0.018 2.2480 

하나UBS Power Up 블루칩 증권

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0.7100 1.4900 0.030 0.018 2.2480 

하나UBS Power Up Plus 블루칩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

합] 

0.7100 1.4900 0.030 0.018 2.2480 

하나UBS 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

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0.2000 0.5000 0.030 0.018 0.7480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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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

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

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라.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

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

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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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

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 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

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연간 1,200 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 가 2009.7.1 에 3 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 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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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

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3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T일 T+1일

입금일 집합투자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T+2일

(매입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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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

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3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제 5 기(반기) 제 4 기 제 3 기 

요약재무정보 
20100208 20090808 20080808 

I .운용자산 52,830,777,357 36,745,455,891 84,148,378,373 

T일 T+2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지급일 

T+3일 

기준가적용일

T일 T+1일

환매청구일 환매대금지급일 

T+3일 

기준가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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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52,281,685,767 36,082,846,997 83,304,019,407 

   현금 및 예치금 12,091,590 23,608,382 84,357,902 

   기타운용자산 537,000,000 639,000,512 760,001,064 

II. 기타자산 380,882,352 30,854,106,361 629,773,063 

자산총계 53,211,659,709 67,599,562,252 84,778,151,436 

II. 기타부채 397,439,771 711,854,422 669,178,663 

부채총계 397,439,771 711,854,422 669,178,663 

I. 원본 61,700,506,657 79,216,343,137 102,352,682,408 

II. 수익조정금 1,808,160,842 6,628,584,900 517,338,646 

III. 이익잉여금 -10,694,447,561 -18,957,220,207 -18,761,048,281 

자본총계 52,814,219,938 66,887,707,830 84,108,972,773 

I . 운용수익 2,409,483,434 881,364,420 -16,022,037,759 

    이자수익 6,184,547 18,342,625 52,756,944 

    매매/평가차익(손) 2,398,983,821 852,092,027 -16,124,414,267 

    기타이익 4,315,066 10,929,768 49,619,564 

II. 운용비용 775,295,688 1,594,874,992 2,739,010,522 

    관련회사보수 773,828,745 1,574,826,269 2,697,271,144 

    기타비용 1,466,943 20,048,723 41,739,378 

III. 당기 순이익 1,634,187,746 -713,510,572 -18,761,048,281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78,500 77,079 239,457 

 


